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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21년말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및 R&D투자 세액공제 신설
・ 한시적으로 도입돼 ’24년 말 일몰 예정. 경쟁국은 전략산업에 중장기 세제지원中

주요국 반도체산업 지원 현황

구분  대만  EU

법령 Chips Act 산업혁신조례 European Chips Act 경제안전보장추진법

혜택 최대 25% 세액공제
(총예산 $390억) 세액공제 -

(총예산 €430억) 설비투자액 최대 50%

기간 ~’26년 ~’29년 ~’30년 -

현황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30년까지 일몰 연장
・ 국가전략기술 R&D투자 세액공제 ’30년까지 일몰 연장개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1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지원방식으로 ‘법인세 공제’ 한 가지만 규정
・ 대규모 초기 투자로 영업손실 있는 첨단산업 투자기업의 경우 세액공제 불가능
・ 미국 IRA의 경우 직접환급방식(Direct Pay), 제3자 양도방식 등으로 투자 지원

주요국 첨단산업 세액공제방식 현황

구분

규정 IRA 연방예산안 조세특례제한법
방식 법인세 공제 / 직접환급 / 제3자 양도 법인세 공제 / 직접 환급 법인세 공제

개선 ・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에 직접환급·제3자 양도방식 도입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방식 도입2

현황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23년 4월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해 시설투자 당기분 세액공제율 최대 6%p 상향
・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에 10% 추가 공제해주나 기본공제액의 2배까지의 한도 존재
・ 시행기간 1년은 너무 짧아 기업 투자결정을 유도하는 정책효과는 제한
・ 민간투자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한 해법으로 투자 활성화 지원책 유지 필요 

분야
당기분

증가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반 1 → 3% 5 → 7% 10 → 12%
3 → 10%

신성장·원천 3 → 6% 6 → 10% 12 → 18%

개선 ・ 임시투자세액공제 ’26년까지 기한 연장 및 추가공제 한도조항 폐지

임시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및 추가공제 한도 폐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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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대기업의 일반 R&D비용 세액공제율 지속적 축소中(’13년 6% → ’14년 4% → 현행 2%)
・ 주요국 대비 일반 R&D비용 지원 불리

주요국 일반 R&D 지원 현황 

구분  대만  EU

공제율 10% 15% 개발비 100% 손금인정 6~14% 

기타 (당기비용-3년평균 
50%)×14% 적용 可 혁신기술은 25% 법인세율 25% 고려시 

25% 감면 효과 공동연구비×20~30% 추가

현황

・ 일반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 상향 및 차별적 공제산식 삭제
- (대기업) 2% → 5%, (중견기업) 8% → 10%개선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4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24년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제도 재도입 되었으나 물류시설 투자는 未적용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주요 내용

구분 세부 내용

공제대상 •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or 취득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공제율 • 투자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100분의 3

・ 러·우 전쟁, 미·중 갈등 등 세계경제 불확실성 대비해 해외 물류인프라 사업 추진 필요

개선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대상 확대

- 해외 현지 물류시설 또는 현지 물류회사 지분투자 등 물류부문 포함

해외 물류시설 투자세액공제 신설5

현황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국가전략기술 등은 先세액공제-後시설인정 가능하도록 사후심의제도 시행中
・ 그러나 시설인정 신청금액과 최종 심의금액간 차이 관련 사후관리 규정 부재

ㅣ   A기업은 5천억원 규모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 후 투자금액을 세액공제 받았으나 국가전략기술 심의결과 3천억에 
대해서만 인정

ㅣ   未인정 금액인 2천억원에 대해 납부지연 이자 外 신고불성실 가산세* 10~20% 부과 가능성   
* 무신고일 경우 관련 가산세 20%,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 10% 부과

 사후심의제도 관련 가산세 애로 사례

개선 ・ ‘先세액공제 後시설인정 제도’ 활용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규정 신설

사업화시설 가산세 면제대상 확대(사후 인정시 면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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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서비스산업은 제조업에 비해 부가가치〮고용 유발효과 높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성장이 정체된 상태

서비스산업 GDP비중 비교

구분  

비중 78 72 71 70 63 58

・   서발법 입법(’11년 최초 발의)이 10년 넘게 지연돼 新사업 둘러싼 갈등조정 지원도 미비
- 의료·법률·모빌리티 등 신-구사업자간 갈등 존재(ex. 로톡-변호사협회 분쟁 등)

현황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조속 입법개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7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정유사 초과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횡재세 도입 관련 논의 존재

* 일정 기준을 넘는 초과이윤에 대해 20~50%의 법인세 추가 과세

・ 석유업계의 미래사업구조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규제 도입하면 기업 애로 가중

2023년 국내 업종별 영업이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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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 초과이익에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는 법안 신중입법

법인세 추가과세 신중입법8

개선
・ 지주회사의 자산운용사 소유(전략산업펀드 조성) 가능하도록 공정거래법 개정

- 공정거래법 제18조 2항 5호, 3항 3호, 4항 4호

현황

소관  정무위원회

・ 지주회사 그룹은 일률·중복·차별적 금산분리 규제로 투자자금 조달에 제약
・ 주요국은 규제 없거나 은행 중심으로 규제하나, 우리나라는 산업-금융 엄격 분리

주요국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비교 

구분  EU

산업측면 일반지주의 금융사 소유 금지 일반지주의 은행 소유 금지 × ×

금융측면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소유 금지

금융지주의 비금융사 
소유 금지

금융지주의 대규모 금융사·
비금융사 동시 소유 금지 ×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 완화9

(단위 : %)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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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정무위원회

・ 주요국은 대규모 기금 조성해 첨단산업 육성 중이나 우리나라는 별도의 기금 부재

주요국 반도체 기금규모 현황

10073
20

・   한편, 코로나19 극복 위해 조성된 ‘기간산업 안정기금’은 ’25년 정리 예정- 까다로운 조건, 7%대 고금리 등 
→ 지원실적 미미(’20년 40조원 중 지원실적 8천억원)

현황

・   첨단산업 지원 위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가칭)’ 신설 
- 기존 기간산업안정기금 활용(산업은행법 개정), 대출시 국채 이자율 이하 금리 적용개선

전략산업지원기금 신설(기안자금 활용)10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현황
・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갈수록 심화*되고 지역 소멸 우려도 커지는 상황

*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달러 상회하나, 광역시도 별 GRDP 측면에서는 편차가 3배 수준

16개 광역시·도 GRDP 비교 

59,995

울산

45,619

충청남도

39,949

서울

39,802

전라남도

37,630

충청북도

33,969

경상북도

30,937

경기도

29,316

세종

28,253

경상남도

27,319

인천

26,646

강원도

26,071

대전

25,128

전라북도

24,468

부산

24,111

제주

23,917

광주

20,694

대구

3X

시/도별 높은 편차
대구의 GRDP는 라트비아, 가이아나, 바베이도스 보다 낮음

・ 기업·인구의 지역 유입 활성화해야 하나 각종 규제 및 제도적 장벽 큼 

개선
・ 국회에 ‘지역경제혁신특위’ 설치해 초당적으로 지역경제 혁신 위한 입법과제 도출 
・   과거 특정 정당,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 관련 특별위원회가 한시적·부분적으로 설치·운영된 

사례 있음

지역경제혁신특별위원회 설치11

현황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은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의 균형잡힌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속적 발전을 유도해야함
・ 하지만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개발부담금이 부과되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은 시행자가 전액부담

(cf.비수도권은 개발부담금 면제 및 기반시설 설치 비용 전액 지원)

구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규제목적 과밀화 방지  위한 
인구·산업 분산

산업입지와 도시개발의 
적정관리 한강수질 및 녹지보전

행정구역 서울시 등 16개시 안산 등 14개시, 1개군 이천시 등 6개시, 2개군
면적 2,019㎢ (17%) 6,019㎢ (50.7%) 3,830㎢ (32.3%)
인구 18,797천명 (72.2%) 5,960천명 (22.9%) 1,266천명 (4.9%)

개선
・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산업단지 규제완화

- 개발부담금 50% 경감, 산단 기반시설 설치 50% 지원, 농지보전부담금 등 50% 경감 등

수도권 성장관리권역 내 산단개발사업 규제 완화12

(단위 :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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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제도가 ’25년부터 단계적 일몰되어 ’29년 종료 예정
・ FTA 활용률 매우 저조하고, 주요국은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유지 中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제도의 연도별 감면율 

구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TCA 100% 100% 80% 60% 40% 20% 종료

非TCA 50% 40% 20% 종료 - - -

현황

・ 항공기 부품 관세감면 제도 일몰조항 삭제 또는 연장(최소 5년 이상)개선

항공기 부품 무관세화13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제한적인 면세점 특허기간으로 인해 기업 경영에 다수 애로 발생
・ 주요국은 특허기간 제한 없거나 갱신횟수 제한 없음

주요국 면세점 특허기간 현황 

 태국  싱가폴

10년
(2회 갱신, 최대 20년)

1년 갱신
* 사실상 영구적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규정 없음 10년마다 갱신

개선 ・ 특허 갱신횟수 제한 폐지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제한 폐지14

현황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방송사업자는 경영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 산업침체기를 겪는  
기업 부담 가중

・ 그간 부적절한 기금 운용 개선, 유사부담금과의 통합 등의 이슈도 지속적으로 제기

개선 ・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통합

방송통신 분야 부담금 통폐합15

· ’17년: 문체부 감독받는 아리랑TV 예산 전액 지원
· ’19년: 국악TV 등 특정채널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 ’21년: 방통위 산하기관 인건비/경상비 지급 등

[국회] 부적절한 방발기금 운용 지적 사례

· 기재부, 유사한 법정부담금 통폐합 지속 권고    
- ’23.5  “정보통신진흥기금-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23년 기금평가 결과 中)
- ’23.8  “실효성 낮거나 유사한 성격의 부담금 통폐합”(2023~2027 국가재정운용 계획 中)

· 대통령, “현행 부담금 전수 조사해 원점 재검토”    
- ’24년 제4차 국무회의(’24.1월)

[정부] 법정부담금 완화 기조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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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사업용 항공기는 취득세·재산세를 조건부·기한부 감면 중
- [취득세] 60% 감면, [재산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경우 50% 감면  * 3년 한시적용

・ 주요국은 항공운송산업의 경쟁력 제고 위해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면제

주요국 사업용 항공기 취득세재산세 부과 현황 

구분  EU

취득세 × × × × 60%감면(3년 한시적용)
재산세 × × × 80~90% 감면 조건부 50% 감면(3년 한시적용)

현황

・ 사업용 항공기는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개선

사업용 항공기의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 제외16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현황
・ 한-UAE CEPA, 한-GCC(걸프협력이사회) FTA 타결 후 국내 절차 진행중
・   관세의 단계적 철폐에 따른 생산원가 절감으로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비준동의안 

신속 통과 필요
-   석유제품 생산 원재료로 사용되는 원유(UAE) 및 벙커C유(UAE, GCC)의 관세가 FTA 등 발효 시점 기준 

10년간 단계적 철폐 예정 → 이에 따른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경쟁력 강화 및 수출여건 개선 기대

개선 ・ 한-UAE CEPA, 한-GCC FTA 비준동의안 신속 통과 촉구

한-UAE CEPA, 한-GCC FTA 비준동의안 신속 통과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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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율 인하 및 과세체계 개편18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現 동일인 지정제도는 글로벌 스탠다드·시대변화에 맞지 않아 기업 경쟁력 저해
・ 40여년 前 경제개발 초기 도입된 제도로 전 세계 유례 없는 갈라파고스 규제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제도의 문제점 

구 분 조 문 문제점
비영리법인 임원 / 사외이사 영 4조 2항 임원 후보의 보유회사가 계열사 포함 → 인재영입에 애로 

지정자료 제출의무자 법 31조 4항 법상 의무자는 회사 또는 특관인 → 공정위는 동일인에게 의무 부과
자료제출의무 위반시 제재 법 125조 1호 특관인(친족)의 비협조시 동일인 처벌 → 책임주의 위배 소지

개선
・ 비영리법인 임원·사외이사 의 독립경영 회사를 기업집단에서 제외
・ 지정자료 제출의무자를 ‘회사’로 명시, 위반시 제재 수준 완화(형벌 → 과태료) 등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19

현황

소관  정무위원회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부분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규정 존재(27개 유형에 징역·벌금)
・ 주요국은 경쟁법상 일부 분야에만 형벌조항 존재

국가 카르텔 시지남용 기업결합 불공정거래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웨덴, 헝가리, 

형벌규정 없음 뉴질랜드, 포르투갈, 스위스, 핀란드, 룩셈부르크, 
 칠레, 터키, 벨기에, 오스트리아, 멕시코

 영국, 노르웨이, 아일랜드, 
캐나다, 호주, 아이슬란드 ○ × × ×

 미국, 프랑스, 일본, 덴마크, 이스라엘 ○ ○ × ×
 한국 ○ ○ ○ ○

개선 ・ 공정거래법상 답합 外 형벌규정 폐지(과태료 전환 등)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20

・ 글로벌 스탠다드와 비교시 국내 상속세 부담 매우 높고, 과세 체계도 불합리
・ 과중한 상속세는 기업투자와 개인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 제약

・ 최고세율을 OECD 평균(15%) 또는 G7 평균(30%)으로 인하
・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 과세방식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 상속공제액 상향

주요국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회원국 상속 과세체계

구분 과세방식 국가

상속세 과세
유산취득세방식 20개국 독일, 프랑스 등

유산세방식 4개국 한국, 미국 등

상속세 비과세 - 14개국 캐나다, 스웨덴 등
4%

55%

45%
40% 40%

30%

15%

7%

최대주주
20%할증

OECD 평균
15%

60%

현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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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정무위원회

・ 母회사가 子회사의 지분 100% 보유한 완전 모자회사간에도 내부거래 금지
・ 주요국은 완전 모자회사간 내부거래를 경쟁법 규제대상에서 제외

  판례로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에 경쟁법 규제 未적용
* 美연방대법원의 Copperweld 판결(1984)

    기업집단 계열사간 협조적 행위는 경쟁법상 위법행위 아니라고 판단
*   獨연방최고재판소는 모회사가 자회사 위해 게재한 무상광고에 대해 자회사 경쟁력 강화하지만 경쟁제한금지법상 위법 

아니라고 판단(1982)

현황

・ 완전 모자회사간 내부거래 규제 적용 제외
- 예외규정 신설 : 공정거래법 45조 1항 9호개선

완전 모자회사간 내부거래 예외 인정21

소관  정무위·법사위

현황
・ 행동주의 펀드의 공격받은 기업 수는 지난 5년간 10배 증가(’19년 8개 → ’23년 77개)
・ ’23년 글로벌 행동주의펀드 피공격 기업은 美·日 이어 글로벌 3위

(단위 : %)주요국의 행동주의펀드 피공격 기업 수

550

103 77
35 21

개선
・ 자본시장법상 주식대량보유보고제도 대상(파생상품 포함) 및 요건(5% → 3%) 강화
・ 상법상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신주인수선택권 등) 및 감사위원 분리선임 3% Rule 폐지

주주행동주의 관련 대응 제도 개선22

현황

소관  국회운영위원회

・ 우리나라 법안 발의 건수는 급증세를 지속하며 역대 最多 기록 갱신중 
・ 심의해야할 법안이 급증하면서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가 어렵고 입법품질 저하도 우려

* 제21대 국회 ’24.5.29 현재 기준국회 발의법안 건수

16대
('00~'04)

17대
('04~'08)

18대
('08~'12)

19대
('12~'16)

20대
('16~'20)

21대*
('20~'24)

2,507

7,489

13,913
17,822

24,141 25,857

1,912(76%)

6,387(85%)
12,220(89%)

16,729(94%)
23,047(95%) 25,026(97%)

■ 의원발의
■ 정부발의

개선 ・ 입법품질 제고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의 조속 도입

입법영향분석 도입 확대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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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대립적·후진적 노사관계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로 작용
・ 파업시 대체근로금지·사업장 점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노사간 힘의 불균형이 주원인

 주요국 파업시 기업 방어권 보장수준 비교 

국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규정 없음 형사처벌규정 없음 형사처벌규정 있음 형사처벌규정 없음

대체근로 금지규정 없음 대체근로 허용  
(단, 파견 대체금지)

대체근로 허용  
(단, 기간제·파견 대체금지) 파견 대체만 금지

사업장점거 불법행위 불법행위 사업장 점거 금지 전면적, 배타적 점거 금지

현황

・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및 사업장 점거 금지 통한 기업의 방어권 보장
・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 및 부당노동행위 대한 행정적 구제절차 일원화*

* 현행법은 부당노동행위 대한 노조 원상회복 위한 행정적 구제절차와 형벌 부과 등 형사적 구제절차 동시 병행 가능

개선

균형잡힌 노사관계 위한 노조법 개정24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체계는 근속연수 따라 임금 올라가는 연공급 중심
・ 직무성과 무관한 임금체계는 중고령인력 고용불안,  청년일자리 문제 등 부작용 초래

(단위 : %)

호봉급 도입현황

1,000인 이상 기업

67.9

300인 이상

59.9

300인 미만

13.6

임금연공성 국제비교

1년차 6~9년차 15~19년차 30년차 이상

2.95배(韓)

2.27배(日)

1.65배(EU) *15개국 평균

개선
・   ‘연공급 → 직무급’ 임금체계 개편 시 취업규정 변경절차 완화

* 현 사회적 합리성 또는 법에 근거한 임금체계 개편시 근로자대표 동의 요건을 성실한 협의로 전환

・ 미국 NCS(National Compensation Survey)와 같은 임금·직무 데이터시스템 구축·제공

임금체계 개편 위한 인프라 구축25

현황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법 적용대상(경영책임자, 도급범위)·의무이행 판단기준이 모호·불명확
・ 과도한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도 불구 재해예방효과는 기대에 못 미쳐

기업 규모별 재해사망사고 발생 현황

구분
사망자수(명) 사망사고 건수(건)

’21년 ’22년 ’23년 ’21년 ’22년 ’23년
50인(억) 미만 670 388 354 - 381 345
50인(억) 이상 158 256 244 - 230 239

총계 828 644 598 - 611 584

개선
・ 경영책임자, 도급범위, 안전·보건관계법령 등의 법상 정의·기준 명확화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노력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책

예방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정비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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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생산인구 감소로 산업현장에서는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 높아지고 있음
・ 짧은 체류기간, 잦은 사업장 이탈·이직 등 외국인력 관리 어려움은 증가

(단위 : 천명, %)

300인미만 외국인 미충원현황

(단위 : 천명, %)

300인미만 내국인 미충원현황

'19 '20 '21 '22 '23

67

13.1 11.7
15.7 16.6

12.0

56
99

166
123

   

'19 '20 '21 '22 '23

1

5.1
16.2

26.9
20.2

14.7

3
5

8
5

미충원율

■ 미충원인원

현황

・ 안정적 외국인력 활용 위한 재출입국 절차 삭제(3년 근무 후 출국절차 없이 재고용 허용 등)
・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시 규제강화*

* 사업장 변경 허용 횟수 축소, 사업장 변경 제한기간 도입, 외국인근로자 태업시 책임부과

개선

생산인력 부족 해소 위한 외국인력 적극 활용27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파견법 도입취지와 달리 엄격한 파견업무 제한으로 산업현장의 인력수요와 괴리 
・ 반면 주요 국가들은 폭넓은 파견근로 허용으로 인력활용의 경쟁력 확보

 주요국 파견허용 업무 범위 

32개 全 업무 全 업무 全 업무 
(건설 제외)

全 업무 
(건설/경비/의료/항만운송 제외) 全 업무

개선
・ 파견허용업무를 기존 Positive 방식에서 Negative 방식으로 변경

- 기업수요 많은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파견 허용 등 금지 필요한 업무 제외하고 모두 허용

파견근로 사용규제 완화28

현황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근로시간 규제는 당초 제조업 생산 근로자를 규율 대상으로 형성되었으나,산업구조·근로형태 변화에도 
여전히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 적용

・ 반면, 주요국은 근로시간 규제의 예외 마련하여 기업의 자율과 근로자선택권 보장

주요국 근로시간제 현황

구분

제도 White-Collar 
Exemption 고도 프로페셔녈 제도 근로시간 규제 예외 可 옵트아웃제

(주 48시간 초과근무 可)

대상 年 107,432달러 이상 
관리직 ·행정직·전문직 1,075만엔 이상 전문직 근로시간을 사전에 결정할 

수 없어 재량권 갖는 근로자 모든 근로자

특징 - 금융상품 개발, 
애널리스트 등 분야 근로일수·임금을 포괄 약정 ①근로자의 자발적 서면동의 필요

②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취소 可

개선 ・ 고소득 연구직·관리직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제도 도입

고소득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제외 도입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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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주요국에 비해 경직된 한국 노동시장은 이중구조 야기 및 일자리 창출 부정적
・ 청년 취업난, 중장년 고용불안, 비정규직 증가 등 부작용 초래 원인으로도 작용

(단위 : Index)

정규직 보호수준 국제비교

(7위)

2.60

(8위)

2.56

OECD
평균

2.06

(33위)

1.37

(34위)

1.35

(13위)

2.42

(38위)

0.09

(단위 : %)

고용형태〮규모별 임금격차

중소기업
정규직

57.6

중소기업
비정규직

44.1

대기업
비정규직

67.2

대기업
정규직

100

현황

・ 사용자가 금전보상 통해 근로관계 종료 허용해 해고보호방식 다양화, 채용거부감 완화 
・ 변경해지제도* 도입해 경영위기시 해고가 아닌 근로조건 유연성 통해 대응 보강

* 사용자가 근로조건 변경 통해 근로관계를 존속시키는 청약을 하고,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근로관계 해지

개선

고용친화적 근로관계 조정·종료제도 정비30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도급관계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상 적용범위 및 의무 모호
・ 작업중지요건인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의 정의와 구체적인 기준 부재

도급 관련 산업안전의무 위반 시 처벌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미실시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미실시
· 미실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실시로 사망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위생시설 등의 장소 미제공: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협의체 구성, 순회점검 미수행: 500만원 이하의 벌금

개선
・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의 법상 정의·판단 기준 명시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법상 정의·판단 기준 마련

산업안전보건법 예측가능성 제고31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무분별한 집회·시위로 인근 주민들의 사생활 및 자유 침해

ㅣ   (사례1)   甲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A社와 무관한 지하철 노선 변경 관련 A社 경영진 자택이 있는 주택가에서 200여명이 
골목 점거하고 고성시위하여 주택가 시민들 불편 호소

ㅣ   (사례2) 乙시민단체, B社에 배드민턴장을 무상으로 지어 달라며 최대주주 일가 자택 앞에서 허가없이 수차례 집회 시위

ㅣ   (사례3) C社 노조, 주택가와 상권 밀집한 C社 사옥 앞에서 주야로 집회·시휘, 지역 상권들도 집회 소음으로 고객 감소하여 애로

집회·시위로 인한 애로 사례
현황

・ 무분별한 집회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시위법 개정
・ 현수막 설치 기간·크기·개수 등 제한개선

집회·시위 제도 개선32



17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제도 선진화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현황
・   외국정부나 단체·세력 등 사주 받아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 국가 안보에 악영향 크므로 산업기술

보호법보다 가중처벌 필요
・ 美, 日, 대만 등 기술 강국들은 기술보호 위한 조치 강화中

주요국의 기술보호 조치 강화 현황 

구분  대만

법령 경제스파이법 경제안전보장추진법 국가안전법

특징 국가전략기술 유출시 
간첩죄로 가중처벌 법 제정 추진 국가핵심관건기술  

경제간첩죄 규정

개선 ・ 형법상 ‘기술유출 간첩죄’ 신설(형법 제98조 3항)

국가핵심기술 유출 형벌 강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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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자중기위원회

・ 현재 국내해상풍력 개발 시 최대 10개 부처의 29가지 법률 인허가 규제 존재
・ 제21대 국회에서 해상풍력발전 활성화 관련 법안 발의됐으나 임기만료 폐지

ㅣ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21.5월, 김원이 의원)

ㅣ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3.2월, 한무경 의원)

ㅣ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23.2월 김한정 의원)

제21대 국회 해상풍력발전 발의 법안 

현황

・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조속 입법개선

해상풍력발전 특별법 제정34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현황
・ 태양광 발전설비는 주거지·도로에서 일정거리 떨어뜨려 설치해야 하는 의무 존재
・ 과도한 이격거리 확대(지자체 조례)에 따라 발전시설 설치가능 부지가 대폭 감소

ㅣ   주거지역 최대 100m 범위, 도로의 경우 이격거리 폐지 권고

ㅣ   이격거리 완화·폐지하는 지자체에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가중치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 정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 없음

정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23.2월)

개선
・   태양광 발전설비 이격거리 통일적 규정 마련(현행) 지자체별 조례로 규정 → (개선) 중앙정부 규율로 상향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이격거리 기준 완화35

현황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   전력망 부족으로 발전사업허가 감소. 허가를 받더라도 조건부(전력망 보강이 완료돼야 사업가능) 허가 대다수
・ 지역사회 수용성이 매우 낮아 전력망 구축 지연

’22~’23년 전기위원회 허가현황

태양광 풍력

조건부 허가 71%
(583MW)

조건부 허가 92%
(13.4GW)

일반허가 29%
(237MW)

일반허가 8%
(1.2GW)

개선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
・ 정부주도로 전력망 확충을 위한 협의·투자 추진(현재는 한전이 전력망 구축 관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36



21기후위기 선제적 대응 위한 여건 마련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 석유수입부과금은 수입 LPG(면제) 및 생산 LPG(과세) 간 차등적 부과 
・ 차량연료 등 소비 증가로 LPG 수입이 증가해 국내 LPG 제조업 경영 여건 악화 

LPG 원재료(원유)와 완제품 간 조세공과금 비교 

구분
원유 LPG

수입시 생산시 수입시

석유수입부과금 16원/ℓ 16원/ℓ
* 수입 원유 부과금 전가 환급

관세 3% 0%(할당관세) 0%(할당관세)

현황

・ LPG생산용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면제 또는 환급개선

LPG생산용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개선37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RE100이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의 참여는 부족한 수준
・ 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주요국보다 높아 국내 재생에너지 사용 확산을 제약

’25년 재생에너지 LCOE 전망

태양광(유틸리티) 풍력(육상)

96.6

43.1

140.2

38.3 6.65
9.22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 추이(%)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한국
■ 미국

개선 ・ RE100 비용부담 및 진입장벽 완화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세제 인센티브 신설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 관련 인센티브 제도 신설38

현황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친환경 전기차는 구매 보조금이 지급되나, 친환경 타이어 구매에는 보조금 지원 없음
・ 친환경 타이어 사용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필요

ㅣ   친환경 원료 최대치(44%) 사용시 → CO2 최대 23%↓, 비용 10%↑

친환경 원료 사용시 저감효과 

개선
・ 전기차 보조금과 같이 친환경 타이어 구매 보조금 신설
・ 일정량 이상 친환경 타이어 구매한 자동차 대여사업장에 법인세 감면
・ 친환경 타이어 제조수량 설정하고 목표 달성시 타이어 제조업체 법인세 감면

친환경 타이어 구매 및 생산 보조금 신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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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현행 개별소비세법상 용도에 상관없이 중유에 과세(17원/ℓ)
- 정제공정 원료용 중유는 수출용은 환급 가능하나 내수용 비과세물품은 환급 불가

・ 유사 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은 석유화학공업 원료로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
・ OECD 등 66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에 소비세 부과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과세 및 환급 여부 비교 

내수용 수출용
과세물품 비과세물품 과세물품 비과세물품

환급 × 환급 환급

현황

・ 원료용 중유를 개별소비세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건부면세 대상에 포함개선

석유정제공정 원료용 중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개선40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수소제조용 설비에 공급하는 천연가스에 대해 개별소비세 부과(8.4원/kg)
・ 수소경제 성장 위해 대규모 수소가 필요하나 단기적으로 청정수소로는 물량 부족
・   이에 중간단계로 천연가스 기반의 수소(블루·그레이수소) 생산을 늘릴 필요 → 천연가스 등 수소제조 원료 

세금을 인하해 수소생산의 경제성을 확보해야 함

개선 ・ 수소제조용 설비에 공급하는 천연가스 개별소비세(8.4원/kg) 면세

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면세41

현황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산업용과 발전용 천연가스는 동일 용도임에도 개별소비세율은 다르게 적용
* 산업용은 동력 및 열원 생산을 위한 보일러연료 및 수소제조 연료로 사용되며 발전용은 열에너지 생산 용도로 사용

・ 산업용 천연가스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므로 교정세인 개별소비세 취지에 맞지 않음

천연가스 관련 개별소비세 현황

발전용 산업용
기타(도시가스 등)

일반(화력 등) 열병합 연료용 수소제조용
12원/kg 8.4원/kg 42원/kg 8.4원/kg 42원/kg

개선 ・ 산업연료용 천연가스에 대해 발전용과 동일한 개별소비세율 적용(12원/kg)

산업연료용 천연가스 개별소비세 인하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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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영향평가 내실화43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현황
・ 사업장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해 주기적으로 자가측정 의무 존재
・ 과실에 의한 자가측정 의무 위반 시에도 예외없이 벌칙 수준 과다

ㅣ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벌칙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제39조의 제1항(자가측정)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

하지 아니한 자

자가측정 의무 위반 시 벌칙 규정

개선 ・ 경미한 과실로 인한 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의무 위반시 처벌 완화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관련 처벌 완화44

・ 현행 환경영향평가는 사업내용·입지특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 평가 적용
・ 환경영향평가 제출건수가 연평균 6,500건에 달해 검토 효율성 저하 발생

환경영향평가서 제출현황

구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 환경조사 합계
2017 640(1,261) 131(318) 3,726(3,727) 1,432(1,612) 5,929(6,918)
2018 481(1,025) 106(253) 5,929(5,934) 1,582(1,598) 8,098(8,810)
2019 461(1,075) 112(291) 3,358(3,518) 1,568(1,591) 5,449(6,475)
평균 527(1,120) 116(287) 4,337(4,393) 1,527(1,600) 6,492(7,401)

현황

・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체계 도입 등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개선
・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와 ‘간이평가’로 분류해 제도 효율성 제고 개선

* 괄호는 보완서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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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국내 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관련 기업형태 등에 따른 차등구조 폐지(’22년 법 개정)
・ 주요국에 비해 익금불산입 구조 불리(EU는 지분율 차등 없음)

지주회사의 경우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변화

자회사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비고
’22년 법개정 前 ’22년 법개정 後

50% 이상
100%

100% -
40% ~ 50%

80%
20%p↓

30% ~ 40% 90% 10%p↓
20% ~ 30%

80%
-

30% 미만 30% 50%p↓

현황

・ (1안) 지분율 10% 이상 내국법인에서 배당받는 경우 익금불산입률 100% 일괄 적용
・ (2안) 지주회사에 ’22년 개정 전 익금불산입률 적용 or 개정 규정 적용시기 4년 유예개선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지분율 요건 완화45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현황
・ 기업이 투자·임금·상생 등 지출 않고 현금 형태 보유시 미환류소득으로 간주

- 미환류소득의 20% 추가과세

・ 배당금 지급 및 자사주 소각은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기업의 대표적 환류 활동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적 안착 위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소각 인센티브 필요

개선
・ (1안) 배당 지급액 및 자사주 소각분을 투자상생협력촉진세의 환류소득으로 인정
・ (2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도래시(’25년말) 제도 폐지

배당금 및 자사주 소각에 대한 환류소득 인정46

현황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현행법상 기업이 배당금 지급 확대해도 세제혜택 없음
・ 정부는 기업가치 제고와 주주환원 확대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中

- 다만, 기업의 배당금 확대를 장려하는 지원정책은 부족

・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
- 기업의 투자 증가분에 추가 세액공제 혜택 부여하여 투자 확대 유인·지원

개선
・ 배당 증가분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올해 배당금액이 전년도 배당금 초과시 초과분의 10% 세액공제

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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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정무위원회

・ ’13년부터 금융권 내부 정보 보호 위해 ‘물리적 망분리’ 규제 도입 
・   다만, 외부 인터넷용 PC와 업무용 PC가 구분되어 사용됨에 따라AI 및 오픈소스 등 외부 인터넷을 활용한 

혁신 금융서비스 개발에 제약

금융권 망분리 종류

물리적 망분리

업무망 전용PC 인터넷망 전용PC

논리적 망분리
업무망 인터넷망

VPN등 통해 1개 PC로 모두 접근가능

현황

・  美·EU 등과 같이 물리적 망분리 규제의 예외사유 확대 및 논리적 망분리* 허용
* VPN(사설통신망) 통해 1개 채널(PC 등)로 내-외부망 모두 접속 가능개선

망분리 규제 완화 확대48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금융지주 內 계열사간에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만 동의 없이 고객정보 공유 허용
・ 영업목적 정보 공유 제한으로 고객 맞춤형 종합 금융서비스 개발·제공 한계

금융지주 內 고객정보 공유

은행 카드
영업목적 정보 공유(마케팅 등)

고객 동의 필요

개선
・ ‘영업 목적’ 고객정보 공유시에도 동의 없이 정보 공유 허용
・ 고객정보 제공요건에 ‘정보 활용내역 주기적 통지’, ‘사후 고객정보 활용거부권’ 추가

계열사간 고객정보 공유 허용범위 확대49

현황

소관  정무위원회

・   금융지주회사는 비금융사에 대한 주식 소유를 금지해 자회사 아닌 회사에 대해서는 5% 소유 제한 및  
의결권 행사 제한

・ 他 금융업에 비해 과도한 출자 제한으로 빅블러 현상 등에 대한 대응력 약화

업권별 비금융업 지분소유 제한 

금융지주 은행 보험

15
5

15

개선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주식 소유 허용(지주회사법 제6조의 3 삭제)
・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사 출자범위 확대(5% → 15%) 및 의결권 행사 완화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사 주식 소유 완화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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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정무위원회

・ 토큰증권은 부동산·미술품 등에 대한 조각투자에 적합한 증권 발행형태
・ 혁신금융서비스사업자로 선정되어야 토큰증권 사업을 할 수 있어 현행법상 새로운 투자 수요 충족 미흡
・   금융위원회에서 토큰증권 제도화 방침 발표하고, 제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 되었음에도(임기만료 폐기) 

제도화 지연되어 관련 사업 추진 애로

ㅣ   일부 증권사 및 조각투자사는 막대한 비용 들어 토큰증권 거래 플랫폼을 구축했음에도 제도화 지연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 

ㅣ   토큰증권 사업에 적극적이었던 여타 증권업계는 이에 신사업 추진 의지 상실

토큰증권 제도화 지연 관한 기업 애로 사례 

현황

・ 토큰증권 제도화(발행·유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개선

토큰증권(ST) 제도화51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금리부담·경기둔화에 따른 금융권 위험관리 강화로 벤처기업의 성장자금 조달 곤란
・ 국내 벤처투자는 민간투자자금 유입 저조하며 주요 모험자본 투자수단도 일정한 한계
・ 반면 주요국(美·英)은 별도의 벤처 투자기구를 회사 형태로 설립해 민간자금을 공급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투자자 BDC 벤처 · 혁신 
(KONEX, KOSDAQ 등)

투자금 대출·지분투자

배당이익 이자, 배당금 등

개선 ・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벤처기업에 의무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52

현황

소관  정무위원회

・ 은행법·보험법·금산법상 非금융회사 출자지분 15~20%로 규제中
・ 빅테크의 적극적 금융업 진출에 비해 금융사는 비금융사와의 제휴만 가능

금융사의 非금융회사 출자지분 규제 현황 

법령 조문 주요 내용 제한비율

은행법 제37조 他회사에 대한 지분증권 소유 제한 15%

보험업법 제109조 他회사에 대한 주식소유 제한 15%

금산법 제24조 금융기관의 他회사 주식소유 제한 20%

개선
・ [대형 非금융사] 금융사의 非금융회사 출자 규제 완화 – 인터넷전문은행 수준(34%)
・ [소형 非금융사] 1대주주 되지 않는 조건으로 지분투자 허용

금융사의 비금융사 출자규제 완화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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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정무위원회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 한해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지분취득 허용
・   다만, 손·증손회사는 PEF 지분 보유할 수 없어(지배구조 단순화 취지) PEF 운용사 역할 수행 불가능 → 

금융지주의 유연한 PEF 육성·운영에 제약

 PEF 운용 허용

PEF
출자가능(GP역할 수행)

은행 보험 ...

출자불가능(GP역할 수행 불가능)

A 증권사

B 증권사

금융지주

현황

・ 금융지주회사 손·증손회사의 PEF 지분취득 허용(GP 역할 허용)개선

금융지주 손·증손회사의 PEF 운용 허용54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현행법상 금융지주 자회사는 금융업 등 본질적 업무에 대해 他자회사에 위탁 가능
・ 다만, 위탁 받는 자회사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이 완료된 업종에 한정
・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한 자회사임에도 인가·등록 안되는 업종(ex. IT)은 제한

금융지주 內 업무위탁 불가능 사례

은행 IT회사
예금 계좌 개설 관련 

콜센터 업무 위탁

개선 ・ 내부통제 기준 및 이해상충방지 체계 만족시 위탁 자회사의 인가·등록 요건 삭제

업무위탁 자회사의 인가·등록 요건 완화55

현황

소관  정무위원회

・   금융지주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 및 관련 부수업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 영위 불가
・ 자회사들의 브랜드 통합 관리 및 통일성 있는 브랜드 전략 추진에 애로

금융지주사의 영리활동 범위 

현행
(1) 자회사 등에 대한 사업목표 부여, 경영성과 평가 등 경영관리에 관한 업무
(2)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 및 자회사 등의 금융상품의 개발·판매를 위한 지원 등 경영관리 

부수 업무

개선 지주사의 그룹 브랜드 개발·개선·관리 관련 업무 추가

개선 ・ 금융지주회사법 제15조의 지주사 업무범위 추가(브랜드 개발 업무 등) 

지주사 그룹 브랜드 개발 관련 영리활동 허용56

*GP : 무한책임투자자로 운용사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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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정무위원회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시 IT인재 유치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과 문화와 연봉 체계 등이 다른 별도의 자회사
(스핀오프) 설립해 사업 추진하는 것이 유리

・   그러나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를 라이선스처럼 자회사에 양도할 방법 없으며, 서비스 최대 기간(4년) 경과 
후 금융업 관련 업무로 인정 못 받으면 서비스 불가

현황

・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은 사업의 신설 자회사 등에 양도 허용
・ 혁신금융서비스 기간 만료시 자동적으로 부수업무로 인정개선

혁신금융서비스 제도 보완57

소관  정무위·금융위

현황
・ 금융지주사가 복합점포를 통해 보험상품까지 판매 허용(’15) → 소비자 선택권 제고
・ 그러나 복합점포 영업규제로 인해 서비스 수준 미흡 → 적자 누적으로 점포 수 감소

보험 복합점포 4대 영업규제 

영업규제 문제점

① 점포 외부영업 금지 보험은 방문판매 외부영업이 대다수 

② 은행·증권 공간 內 보험직원 모집 금지 물리적 공간 분리로 은행과의 시너지 효과 감소

③ 은행·증권 ↔ 보험 복합점포간 별도 출입문 사용 ″

④ 점포 내 정규직원 배치만 허용(권고사항) 영업담당인 보험설계사 배치 금지

개선 ・ 점포 외부영업 허용, 은행·증권 공동상담실 사용 허용 등 영업규제 개선

금융 복합점포 영업규제 완화58

현황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우리나라는 합병에 대해 채권자 이의제기시 반드시 보호절차 진행(변제 등)
・ 주요국은 합병이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가능

구분 현황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보호절차 생략 가능

채권자가 직접 합병으로 인한 채권 위험을 입증하면 보호절차 진행 

채권자 이의제기시 법원이 심사해 신청 기각 또는 담보제공 명령

합병시 채권자보호절차 개선59

개선
・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합병에 대한 채권자보호절차 생략
・ 재무구조 개선 워크아웃·자율협약 등 찬성한 채권자의 이의제기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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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회사는 합병 결의 후 2주 이내에 ‘알고 있는 채권자’ 모두에게 이의제기 제출 관련 개별 통지 의무
・ 반면 일본·독일 등은 공고로 갈음하거나 개별통지제도가 없음

구분 현황

개별통지 원칙, 정관에 정한 경우 공고로 갈음 가능

개별통지제도 없음 (편입등기 발표 6월 내 채권자 스스로 이의제기 가능) 

현황

・ 상장사가 금융위·거래소에 이의제출 통지 공시하면 개별 통지로 갈음개선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 개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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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현행 의료법·약사법은 비대면의료 및 의약품 배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불허
* 현재 예외적으로 ‘비대면 진료시범사업’을 실시중

・ IT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도 관련 산업 육성 및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

ㅣ   美  Health Partner 연구소가 4만건의 원격진료 사례 조사한 결과, 건별 평균 $88 절감(Health Affairs 학술지, ’13년)

ㅣ   美 원격의료기업 Teladoc은 ‘10분내 의사와 환자 연결’ 서비스를 통해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응급실 방문 비율을 줄임

선진국 사례 

* 국내도 코로나19 기간(’20.2월~’23.1월)까지 총 3,6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실시되었으나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음

현황

・ 헬스케어 산업 전반의 성장 위한 비대면의료 및 약배송 서비스 허용개선

비대면 의료서비스 허용61

소관  보건복지위·식약처

현황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사전심의를 받았더라도 일부 발췌〮매체변경시 재심의 필요
・ 이미 심의를 거친 표시·광고의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의를 받아야해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 발생

A기업은 판매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 사전심의를 거친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에서 일부분을 발췌하여 신규  
홍보물을 제작하려 했으나, 새로 제작한 홍보물마다 표시·광고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부담이 발생한다고 
어려움을 토로

기업 애로 사례

개선
・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제외대상 확대 

- 여러 개의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발췌해 통합하거나 매체변경시 심의 제외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의 심의 완화62

현황

소관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   노인복지주택은 ‘의료 및 간호사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운영을 위한 세부규정은 미비 
- 의료인력 배치기준, 건강관리 운영기준 등

・ 노인복지주택 거주 노인들에 대한 기초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애로

(단위 : 명)

노인복지주택 거주노인 규모(복지부)

2018 2019 2020 2021 2022

8,840
8,491

7,9257,684
6,389 72조원

168조원

실버산업 시장 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0 2030

개선
・   의료기관 외부 의료행위 규제의 예외 인정 → 소속 간호사의 기초적 의료행위 허용

* 학교 보건실 · 사업장 의무실 등에서는 대중적 건강측정, 기본처치, 보건지도 등이 가능

・ 노인복지주택內 의료 및 간호사실 의료인력 배치기준 및 운영기준 마련

노인복지주택의 의료행위 규제 완화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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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보건복지위원회

현황
・   모든 의료기기는 기기관련 광고시 기기의 ‘성능〮효능〮효과’를 암시하는 사진 이용 불허
・   영상의료기기의 경우 영상의 해상도 등 사진을 통한 성능 전달이 필수적임에도 사진 사용 제한
・ 동일한 제품인데도 국내 전용 광고 별도 제작해야 함

제24조(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 ② 누구든지 의료기기의 광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
는 아니 된다. 
3.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를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암시적인 방법을 사용한 광고

의료기기법

개선 ・   전문가용 영상 의료기기(초음파진단기기, 디지털 엑스레이 등)의 성능에 대한 사진 이용 광고 허용

의료기기 사진 광고 허용64

현황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노후 산업단지 내 편의시설 부족하나, 관련 시설 확충 위한 절차 복잡

근로자 1만명 당 편의시설 수

식당 카페 편의점 병원
전국 노후산단 전국 노후산단 전국 노후산단 전국 노후산단
338 18 45 11 16 3 34 1

・   산단 내 토지는 대부분 산업시설용지로 편의시설 건설이 불가능하며,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변경시 
산단 개발계획 변경 필요해 수년 소요

개선
・ 토지용도 변경 절차 간소화

-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없이 용도 변경 가능한 토지면적 기준 확대 등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 위한 규제 완화65

소관  국토교통위·국토부

・ 민간임대주택은 임대료 증액시 고려 가능한 요인을 제한하고, 증액 비율(5% 범위 내) 초과 금지
- 100세대 이상은 임대료 증액시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 고려 불가 

・ ’19년 규제 시행 후 임대주택 비중 감소 등 전월세 서민 주거안정에 중장기적 악영향

(단위 : %)규제 시행 후 임대주택 비중 추이

35.1

20.1
13.8 12.7 11.9

15.0

’18년’18년 ’21년’21년’19년’19년 ’22년’22년’20년’20년 ’23년’23년

현황

・ 시행령상 임대료 증액 고려요인으로 ‘인근지역 임대료 변동률’(5% 한도 內) 추가
・ 법 개정 前 공급한 사업자가 계약 갱신하는 경우 소급적용 제외(’18년 개정법 부칙 2조)개선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률 기준 개선66



36 제22대 국회에 바라는 경제계 입법과제

소관  국토교통위·국토부

현황
・ 민간임대주택(100호 이상 등)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
・ 보증수수료는 임차인 25%, 임대인 75%로 양 측 모두 부담中

- 보증보험 가입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임차인의 동의 받는 것도 애로

49조(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①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보증
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40조(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중략) 1.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
인이 부담할 것.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선 ・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대신 임차인에게 가입여부 선택권 부여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제도 개선67

현황

소관  기획재정위원회

・ 최근 10여년간 우리나라 기부문화는 위축되는 추세(미국 5위, 중국 49위, 한국 79위)
・ 주요국 대비 주식보유 규제 엄격해 공익법인 설립·기부 유인은 상대적으로 부족

57
79

1 5

40
25

140

49

105

139

세계 기부지수 순위 추이 韓美 공익법인 주식보유 면세한도 비교

   [의결권 없는 주식] 허용
   [의결권 있는 주식]
   - 의결권 미행사 20%
   - 일반 10%
   - 상출집단 등 5%

   [의결권 없는 주식] 허용
   [의결권 있는 주식] 
   - 실질지배시 20%
   - 제3자 지배시 35%

’11년 ’23년

개선
・ 공익법인 주식 등 출연 상증세 면세한도 폐지 또는 20%로 상향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면세한도 별도조항 삭제, 의결권 未행사시 35%로 상향 등

공익법인 출연재산 상증세 면세한도 완화68

소관  정무위·공정위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거래행위는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 [대상] 기부금 포함
- [기준] 거래금액이 100억원 이상 or 공익법인 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 5% 이상

ㅣ   甲그룹 소속 A공익법인은 자본총계가 10억원 수준의 소규모 공익법인 
1억원 기부받은 경우 의결·공시 기준인 100억원보다 매우 작지만 자본총계 5% 이상에 해당 
기부금 1억원에 대해 A공익법인은 금액 결정권한 없음 → 형식적으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공익법인 애로 사례 

현황

・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기부금’ 삭제
・ [기준 일원화] 100억원 이상 거래(자본총계·자본금 중 큰 금액의 5% 이상 기준 삭제)개선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제 완화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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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정무위원회

・ 인권 및 환경 보호 위한 글로벌 공급망 ESG 규제 확산中

주요국 공급망 ESG 규제 동향

구분  EU

법령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전기차 보조금 지급기준
시행시기 ’22.6월 시행 ’24년 발표 예정(’23.6월 확정) ’24.1월 시행(유예기간 6개월)

・   원사업자가 공급망 ESG 규제 준수 목적으로 협력업체에 공급망 실사하는 경우 협력업체의 반대·분쟁  
발생할 우려(하도급법상 부당 경영간섭 등 해당 소지)

현황

・ 관련 법령에 원사업자의 정보공개·실사·개선 요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을 명시
- 하도급법 제18조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개정개선

공급망 ESG 개선요구 위한 법적 근거 마련70

소관  정무위원회

현황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는 기술자료 개념이 모호하고 방대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하는 모든 자료에 대해 건별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

ㅣ   EU 유해물질 사용제한 지침(전자제품에 유해물질 포함시 EU 역내 판매금지)상 인증 위해 인증기관에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할 수급사업자의 증명서류에 대해 건별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중

ㅣ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서 의무적 요구하는 수급사업자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받기 위해 건별로 기술자료요구서 교부중

불분명한 기술자료 범위 관련 애로 사례

개선
・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범위 명확화

-   ‘해외 수출규제·他법률 준수 위해 의무 제출해야 하는 수급사업자 자료’, ‘공공연히 알려진 정보’는 기술 
자료에서 제외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범위 명확화71

현황

소관  정무위원회

・ 개정 가맹사업법(’24.7월 시행)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공급가 산정방식 기재의무 부과
・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과도한 규제로 미국은 ‘정보공개서’ 통해 필수품목 관리

ㅣ   필수품목 추가되거나 공급가격 변동되는 등 거래조건 변경時마다 가맹본부 실무자들은 가맹점사업자별로 새로운 가맹계약 
체결해야 하는 부담

ㅣ   브랜드 통일성 필요한 가맹사업에 사업자마다 협의 여부가 달라진다면 신제품 운영 어려워질 것 → 신제품 도입 불가능

가맹계약서 기재의무 강화시 애로 사례

개선
・ 계약서 기재의무 조항 中 ‘필수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삭제

- 개정 가맹사업법(’24.7.3 시행) 제11조 2항 12호 삭제

가맹계약서 기재 의무사항 완화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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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자중기위원회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 개설하는 경우 → 대규모점포 등록했던 동일한 절차를 
재차 거쳐야해 기업 부담 가중

・ 대규모점포 등록제는 실질적으로 허가제로 운용
-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및 필요시 제3기관 검증

・ 사업주 입장에서는 허가절차 다시 거칠 경우 불허될 리스크 존재

현황

・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에 준대규모점포 입점시 준대규모점포 등록 절차 생략
- 대규모점포 등록시 제출서류*에 준대규모점포 내용 포함하는 경우 면제      

*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개선

대규모·준대규모점포 등록절차 통합73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현황
・ 전통시장 보호 등을 위해 2012년부터 대형마트·SSM에 대한 영업규제 시행
・ 온라인쇼핑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대형마트에만 온라인영업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

대형마트와 온라인 규제 비교

구분 대형마트 온라인

진입규제 有(등록제, 사업조정제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출점제한,  
상권영향평가, 지역협력계획, 출점예고제 등) 無(신고제)

영업규제 有(월 2회 공휴일 휴무, 자정~오전 10시까지 오프라인 및 온라인영업 제한) 無(365일 24시간 영업)

개선
・ 소비자 선택권 확대 및 온-오프라인 형평성 제고를 위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 및 영업제한시간에 온라인배송 허용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에 온라인배송 허용74

현황

소관  산자중기위원회

・ 현행법은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월 2회 공휴일에 의무휴업을 하도록 규정
・ 이용 편의 및 지역상권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공휴일 지정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의무휴업일 평일전환에 따른 대형마트·SSM 이용자의 만족도

청주시 서초구 동대문구전체

81 78.1
87.2 81.4

개선 ・   의무휴업 요일을 자율적 지정할 수 있도록 의무휴업일 공휴일 원칙 폐지(유통산업발전법 제12의2 제3항 삭제)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개선75

(단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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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  산자중기위원회

・ 현행법은 대기업 등의 가맹형 체인사업 형태의 점포에 대해 출점 및 영업 규제 적용
・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SSM까지 의무휴업일 등 규제 적용은 과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서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체인점포가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에는 사업조정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비비 등 총비용의 100분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점포로 사업조정 대상을 한정

유사 법 적용 사례 

현황

・ 일괄적인 규제 적용보다는 실질적인 운영주체를 고려해 규제 적용여부 결정 필요
・   대기업 등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 중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대규모점포의 개설비용 

부담률이 50% 미만인 점포) 점포는 준대규모점포에서 제외

개선

소상공인 운영 준대규모점포 규제대상 제외76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황
・ ’13년 대형 공공SW 사업에 상출제(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대기업 참여 제한
・ 최근 공공 SW에 대해 사회적으로 높은 안정성 요구됨에 따라 규제 재검토 필요

- 정부는 70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상출제 대기업 참여 허용계획 발표(’24.1월)

ㅣ   정부는 교원의 업무 경감 및 학생·학부모의 편의성 제고 위해 2800억원 투입해 AI와 클라우드 기술 등이 접목된 ‘4세대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ㅣ 현행 법이 상출제 대기업 제한함에 따라 중견·중소 IT기업 컨소시엄이 사업 추진

ㅣ   ’23.6월 시스템 개통되었으나 교과 평가 자료 임의 삭제, 교원복무 시스템 접속 지연, 시험 시행 전 문항·정답 유출 등 문제  
발생 → 교원·학생·학부모 혼란

 공공 SW사업 품질 관련 최근 사례 

개선 ・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정의 합리적 조정

공공 SW사업 개발 참여 제도의 합리적 조정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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